
2019. 열린어린이집 지자체 선정기준 수정 안내

□ 인천형 선정기준

교육 내용 수정 전 수정 후 대상
필수
교육 · 아동학대예방교육 - 어린이집 재원 부모의 10% 좌동

어린
이집
재원

영유아
부모
(5점)

공통
부모
교육

· 클로버부모교육
· 클로버부모자녀체험
· 자녀권리존중
· 가정 내 놀이 환경 점검
· 영유아 발달이해
· 부모양육태도 점검교육

(2가지)

- 필수교육 이수한 어린이집만 배점
- 공통 부모교육 중 2가지
 
 ※ 필수·공통부모교육 3가지 
    모두 부모 10%이상 
 ※ 교육 대상 부모는 동일하지
    않아도 됨.

- 필수교육 이수한 어린이집만 배점
- 어린이집 재원부모의 10% 이상
 
※ 공통부모교육 2가지 각각
   부모참여율이 아니라 공통
   부모교육 전체로 부모참여
   율 확인
※ 교육 대상 부모는 동일하지
    않아도 됨.

5. 지자체 자체 선정기준

  ㅇ (개요) 부모의 교육 참여율과 어린이집 우수 프로그램 운영 여부

  ㅇ (평정기준) 부모 교육 (필수교육 +공통부모교육), 어린이집 우수 프로그램

     - 부모 교육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의 10%이상 참여(소수점이하 절사)

     * 공통부모 교육은 부모의 자율적 선택으로 참여하게 하며, 1가지 교육에서만 재원부모의

       10% 이상의 참석은 배점 불 인정, 반드시 2개 이상의 교육 수료에서 재원부모의

       10% 이상의 참석이 배점 인정

     * 공통부모교육 2가지 각각 재원부모의 10%가 아님(공통부모교육 전체로 재원부모의 10%

       이상 참여)

     - 공통부모교육은 시 육아종합지원센터외 5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교육만 인정되며

       지역 제한은 없음

     - 형제·자매가 같은 또는 다른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, 영유아 수와 부모교육 참여 수

       동일하게 인정

        예시) A 어린이집 형제 2명 등원→ 실제 엄마 1인 교육 참석이더라도 교육 참석자는 2인 인정

     - 해당연도 3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운영한 부모참여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 지속가능성,

       창의성, 적합성, 성과 등을 고려

  ㅇ (확인방법) 

     - 교육 수료증 등 증빙자료

     - 참고서식[별지 제6호 서식]을 고려하여 시설개요, 프로그램(필요성 및 목적, 배경, 개요

       (대상, 기간, 활동내용 등), 프로그램 평가 및 적용) 중심으로 제출분량은 증빙자료를

       포함하여 15페이지 내로 한정하여 초과 시 감점 될 수 있음 

  ㅇ (배점) 15점(교육 3회 5점, 어린이집 우수 프로그램 10점) 


